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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재

단법인 서울디

자인재단 설립

및 운영 조례

제5조 2항

정관 변경 시 상임위

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

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

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

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

한다.(개정 2012.12.31)

김 선 갑 의원 (운영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

 김선갑 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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